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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2월 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

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
성 며。

-;a「: ~、- 지연신고사항
생년월일

노* * 노* *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
무단전출61.02.17 561-1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가이루어지며， 10만
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 r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 2항).

(담당자 :김성현 문의전화 : 930-4303 )

2012년 1월


